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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provide care-plans for beneficiaries in the long-term care insur-

ance(LTCI) systems that help them use LTC services appropriately. The care-plan includes recommendations

for the most adequate type of care (gold standard) for beneficiaries. This study develops a decision-support

system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type of care plan. To develop a model, we used a data set that well-

trained assessors in the NHIS investigated as a gold standard for beneficiaries: nursing home care, home-visit

care, home-visit bathing, home-visit nursing, or day and night care. The decision-support system was estab-

lished through a decision-tree model, because it may be easy to explain the algorithm of a decision-support

system to working groups and policy makers. Our results might be useful in evidence-based care planning

in an LTCI system and contribute to the efficient use of LT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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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장기요양제도를 운영하는 OECD 국가들은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의 안정성, 재가서비스 활성화,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로서

공적 영역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강조하고 있다 (Jegal, 2011; OECD, 2011).

우리나라와 같이 장기요양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케어매니지먼트는 사회보험방식

의 표준화된 자원 할당 모드에서 수요자 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모드로의 효과적인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전달체계이다 (Seok, 2006). 특히 장기요양 인정자의 장기요양 욕구 충족과 자원 활용의 효율
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격에 대한 판정뿐만 아니라 인정자의 장기요양 욕구사
정 결과에 기반 한 과학적인 급여이용계획의 작성·제공(케어플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는 장

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단순히 이용자격 여부만을 결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설입소가적합한지, 또는가정에서생활하면서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등재가서비스를이용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정하여 권고하는
것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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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호주의경우에는사회복지사, 간호사와같은전문가가신청자의건강상태및신청자와가족의욕

구 등을 파악하여 전문가의 종합적인 판단을 근거로 필요한 서비스 종류와 양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고 (Matsuda과 Yamamoto, 2001;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6), 미국과 캐나다는
신청자에게 가장 적절한 이용계획을 제시해주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을 바탕으로 자원 할당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전문가에 의해 조사된 장기요양 욕구 평가 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하면 알고리즘에 의해 신청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종류가 도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케어플랜을 결정하
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에는 Fries 등 (2002)이 개발한 미국 미시간 주의 MI-Choice와 Hirdes

등 (2008)이 개발한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MAPLe이 있다. 이는 요양시설 입소 여부를 결정하는 알고

리즘으로 장기요양 필요도가 높은 사람이 주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높은 요구로 인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는 고객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와는 상관없이 지
역사회의 재가서비스 자원을 할당하기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결정 지원 알고리즘인 반면, MI-Choice는

대상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를 기반으로 대상자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권고하는 시스템으로,

MDS-HC를 기본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이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

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비용-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

하 표준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National Health, 2013). 그러나 표준이용계획서의 작
성자 특성에 따라 그 내용이나 범위에 편차가 있고 (Sunwoo 등, 2007), 표준이용계획서의 권고 급여 종
류와 실제 이용한 급여 종류의 일치도가 낮다 (Lee 등, 2008)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급자의 기능 및

건강상태에근거하여장기요양급여종류를결정하는객관적인절차가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Han 등 (2009)이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급여를 제시하는 급여종류 알

고리즘(표준급여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알고

리즘 개발에 사용된 표준이용계획서 자료가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훈련된 조사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고, 둘째,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안내하는 프로토콜이 반

영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셋째,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로만 구분하는 알고리즘으로 방
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표준이용계획서 작성에 요구되는 세부적인 재가급여 종류
별 권고모형을 개발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가 갖는 연구 자료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인 표
준급여모형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알고리즘을 재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수급자의 효과적인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필요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도
구를 기본으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그리고 재가급여의 세부 종류를 결정하는 과학적 알고리즘, 즉 표

준급여모형을개발하는데에목적이있다. 이연구를통하여수급자의건강및기능상태에적합한최적
의이용계획작성을지원하며작성자간전문성에따른편차를최소화시킬수있을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09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국 225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장

기요양운영센터 중 협조를 얻지 못한 인천지역 5개 운영센터를 제외한 220개 장기요양운영센터를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220개 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 표준이용계획서를 가장 잘 작성하는 직원으로 인

정된 직원(파워어세서)을 선별하였다. 조사대상은 조사기간 내 장기요양인정에 대한 신규 및 갱신 신청
자중장기요양인정(1 ∼ 3등급)을받은자로정하였다. 조사의정확성을높이기위하여 220명의파워어

세서와 6개 지역본부별 표준이용계획서 슈퍼바이저 18명을 대상으로 2009년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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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공단 본부에서 지역본부를 순회하면서 표준급여모형 개발의 목적, 조사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에 대해서는 장기요양의 전문가적 입장에서 수급자의 건강과 기능 상태를 고려

했을 때의 적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였고, 조사 시 다음 사항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첫째, 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배제한다. 즉, 연령, 거주지역, 비공식적 케어 등은 고려

하지 않고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둘째, 수급자나 가족의 희망급여를 배제한다. 셋째,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외의지역사회노인보건복지서비스자원은고려하지않는다.

파워어세서로 선정된 220명의 조사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여자가 183명(83.2%), 남자가 37명

(16.8%)이었고, 연령대는 30대가 48.6%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35.5세이었다. 표준이용계획서

작성 경력은 평균 10.3개월이었다. 자격증 소지 현황을 보면, 간호사가 5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는사회복지사로 48.6%를차지하였다.

조사기간내장기요양인정신규및갱신신청자는 9,452명이었고, 이중등급외자, 각하자, 사망자 210명

과독립변수에사용될항목에결측이있는 98명을제외한 9,144명이최종분석대상자로확정되었다.

2.2. 분석변수

2.2.1. 독립변수 표준급여모형의 독립변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시 수집되는 ‘장기요양인정

조사표’를활용하였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는노인장기요양보험도입당시에개발된것으로신체기능,

수단적일상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복지용구, 지원형태, 환경평가, 시력·청력상
태, 질병 및 증상 등 9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급여모형 개발을 위해서는 96개 인정조사표

항목 중 신체기능 13항목, 수단적일상생활기능 10항목, 인지기능 10항목, 행동변화 16항목, 간호처치

10개 항목, 재활 10 항목인 69개 항목을 활용하였다. 신체기능, 수단적일상생활기능 항목은 타인의 도

움 필요 정도에 대해 3점 척도(완전자립(1점), 부분도움(2점), 완전도움(3점))로 측정되고,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항목은 증상의 유무, 처치의 유무(유(1점), 무(0점))로 측정되며, 재활영역 항목은

운동장애 정도에 대해 3점 척도(운동장애없음(1점), 불완전운동장애(2점), 완전운동장애(3점))로 측정

된다. 본 분석에서는 대상자의 중증도 측정 변수로 활용 (Lee 등, 2011; Hyun과 Lee, 2012; Lee 등,

2013)되는 6개 영역별 점수(영역별 문항의 점수 합)와 69개 항목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자세한 변

수설명은 Table 2.1과같다.

2.2.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표준이용계획서 상에 권고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이다. 장기

요양 서비스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뉘는데, 장기요양 인정자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중

한가지만이용할수있다. 인정자가시설급여를이용할경우, 노인요양시설등에입소하여장기요양전

문가로부터 24시간케어를받을수있고, 재가급여를이용할경우가정에머물면서요양, 목욕, 간호, 주

야간보호 등의 방문서비스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전체 분석대상자를 대
상으로하는시설급여와재가급여권고여부(1(시설) vs 0(재가))와재가급여를권고받은자를대상으로
재가급여 4가지 세부 종류를 결정하는 변수인 방문요양 권고여부(1 vs 0), 방문목욕 권고여부(1 vs 0),

방문간호 권고여부(1 vs 0), 주야간보호 권고여부(1 vs 0)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권고하는 단계를 표준급여모형 1단계, 재가급여를 권고 받은 자를 대상으로 재가급여의 세부 종류를 권
고하는단계를표준급여모형 2단계로정의하였다.

2.2.3. 분석방법 표준급여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분석은 다섯 단계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첫 번째 단

계는 데이터 탐색 단계로 분석대상자의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에 결측치 및 이상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표준급여모형의 1단계인 시설급여 권고모형 개발 단계이다. 1단계 모형을 개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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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The 69 items included in the algorithms

영역 항목 척도(점수) 점수분포

신체기능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1: 완전자립(1)

13 ∼ 39
(13개 항목)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2: 부분도움(2)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머리감기 3: 완전도움(3)

1: 완전자립(1)

집안일 하기, 식사 준비하기, 빨래하기, 금전관리
2: 부분도움(2)

3: 완전도움(3)

4: 수행하지 않음(2.5)

수단적 1: 완전자립(1)

일상생활기능
물건사기, 전화 사용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2: 적은 부분도움(2) 10 ∼ 30

(10개 항목) 3: 많은 부분도움(2)

4:완전도움(3)

1: 완전자립(1)

근거리 외출하기, 몸 단장하기, 약 챙겨먹기 2: 부분도움(2)

3: 완전도움(3)

인지기능
단기 기억장애, 날짜 불인지, 장소 불인지,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1: 예(1)

(10개 항목)
지시 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의사소통·전달 장애,

0: 아니오(0)
0 ∼ 10

계산 장애, 하루 일과 불인지, 가족·친지 불인지
망상, 환각·환청, 슬픈 상태·울기도 함, 불규칙 수면·주야혼돈,

행동변화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길을 잃음,

1: 예(1)

(16개 항목)
폭언·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함, 물건 망가트리기,

0: 아니오(0)
0 ∼ 16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돈·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 입기,

대소변불결행위, 화기관리 불가, 혼자 있는 것의 두려움

간호처치 간호, 흡인, 산소요법, 욕창간호, 경관 영양, 암성통증간호, 1: 있다(1)
0 ∼ 10

(10개 항목)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당뇨 발간호 0: 없다(0)

상하지
1: 운동장애없음(1)

(4개 항목)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2: 불완전운동장애(2)

재 3:완전운동장애(3)
10 ∼ 30

활
관절

1: 제한없음(1)

(6개 항목)
팔꿈치 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2: 한쪽관절제한(2)

3: 양쪽관절제한(3)

해 먼저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권고된 시설 및 재가 급여의 분포
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 단계는 의사결정나무기법을 이용하여 시설급여를 권고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표준급여모형 1단계에서 재가급여를 권고 받은 자를 대상으로 재가급여의 세부 급여종
류를 권고하는 표준급여모형 2단계를 개발하는 단계이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에 대한 각각의 권고모형을 의사결정나무기법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방문간호의 경우 비권고군의 수
가 권고군의 수보다 약 9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료의 불균형은 모형의 민감도를 떨어뜨
리는 경향이 있어, 분류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오분류 확률과 더불어 오분류 비용을 고려하는 Elkan

(2001)이 소개한 이론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방문간호 권고군을 비권고군으로 분류하는 비율을 비
권고군을 권고군으로 분류하는 비율보다 더 높게 정의하여 분석용 자료에서 권고군과 비권고군의 비율
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분류 비용을 1, 3, 5, 7, 9배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비용을 5로 주

었을 때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가 적정한 수준을 나타내어 비용 5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단계

는 구축한 모형에 대한 점수화(scoring) 단계로, 모형을 통한 점수화는 2008년 4월 15일부터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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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까지등급판정완료후장기요양인정을받은 254,479명중독립변수에결측이나오류자료가없는

251,583명을대상으로실시하여, 향후장기요양급여종류별로권고율을예측하였다.

의사결정나무모형을 통한 표준급여모형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분할단계이다. 최종 분

석대상자를 학습용 자료(training set), 평가용 자료(validation set), 검증용 자료(test set)로 분할하였

다. 표준급여모형 1단계는 60:20:20으로, 표준급여모형 2단계는 70:20:10으로 분할하였다. 1단계에서

재가급여를 권고 받은 대상자에게 세부 재가급여 종류를 권고하는 2단계에서 방문간호의 권고비율이
8.2%로다른재가급여에비해너무낮아 모형의안정성을확보하고자 1단계와는달리학습용자료의분

할비율(70%)을 높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의사결정나무의 형성 단계로 표준급여모형 1은 지니지

수(Gini index)를 분리기준으로 사용하는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알고리즘을 통해

형성하였으며, 이지분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나무 상단에서 선택된 연속형 변수가 아래 가지로 나오
는 일이 빈번하여 나무의 깊이가 깊어지고 해석이 자연스럽지 못하였다. 이에 삼지분리를 수행하여 이

지분리 모형과 비교한 결과 적중률의 큰 차이가 없었고, 해석이 좀 더 자연스러워 삼지분리 결과를 채

택하였다. 표준급여모형 2단계는 카이제곱 통계량을 분리기준으로 사용하는 CHAID(chi-squared au-

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알고리즘을 통해 형성하였으며, 이지분리를 수행하였다. 셋째, 나무는

최대한 크게 적합하고, 오분류율(misclassification rate)을 높게 할 위험(risk)이 있거나 설명할 수 없는

역전현상, 그리고일반화에문제가있는가지(branch)는전문가회의등을거쳐가지치기(pruning)하였

다. 넷째, 모형평가를위한통계량으로정분류율, 민감도, 특이도를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분석대상자 9,144명 가운데 남자는 29.8%, 여자는

70.2%이었고, 연령은 75–84세가 41.2%로 가장 많았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 18.8%, 2등급 25.7%,

3등급 55.5%로 3등급이 가장 많았다. 자격은 일반건강보험 가입자가 66.9%로 가장 많았고, 거주 지역

은 농어촌이 36.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농복합 27.2%, 대도시 26.2%이었다. 거주형태는

자택이 71.0%, 요양시설이 28.2%이었으며, 자택에 거주하는 6,489명 가운데 76.7%는 가족과 동거하고

있었다.

3.2. 표준급여모형 1단계: 시설급여 권고모형

시설급여 권고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9,144명 가운데 4,334명(47.4%)이 시설급여를 권고 받았고, 그
외 4,810명(52.6%)은 재가급여를 권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급여가 적절한지 재가급여가 적절한

지를 결정하는 표준급여모형 1단계 권고 알고리즘 결과는 Figure 3.1과 같다. 시설급여 권고그룹은 총
20개로 세분화되었고, 권고그룹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신체기능영역점수, 행동변화영역점수, 행동변

화 영역의 방 밖으로 나가려함, 폭언·위협적인 행동, 길을 잃음 항목과 재활영역의 무릎관절 장애정도로
나타났다. 신체기능영역점수, 인지기능영역 그리고 행동변화영역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급여를 권고 받
을 확률이 높았다. 이와 더불어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폭언·위협적인 행동, 길을 잃는 등 문제행동

을일으킬수록시설급여를권고받을확률이높았다.

3.3. 표준급여모형 2단계: 재가급여 종류별 권고모형

재가급여 권고군은 4,810명이었고 이들의 세부 재가급여 종류별 권고 현황을 살펴보면, 방문요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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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Eligibility criteria for In-home care services (Stage Ⅱ)

84.2%로 가장 높았고, 방문목욕 57.0%, 주야간보호는 23.4%이었으며, 방문간호는 8.2%에 불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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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igibility criteria for home-visit care

(b) Eligibility criteria for home-visit bathing

Figure 3.2. Eligibility criteria for In-home care services (Stage Ⅱ)

다.

표준급여모형 2단계는 표준급여모형 1단계에서 재가급여를 권고 받은 대상자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674 Eun-Jeong Han, Jung-Suk Lee, Dong-Geon Kim, Jinhee Kwon

(a) Eligibility criteria for home-visit nursing

(b) Eligibility criteria for day and night care

Figure 3.3. Eligibility criteria for In-home care services (Stage Ⅱ) con.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를 권고 받을 대상자를 선별하는 단계로, 각 급여 종류별로 구축한 권고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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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Assessments of the algorithms

단계 모형 임계치
학습용 자료(%) 검증용 자료(%)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1 시설 50 79.22 0.78.33 0.80.21 0.7818 0.77.04 0.79.47

2

방문요양 90 0.76.92 0.79.72 0.61.93 0.7479 0.78.25 0.57.50

방문목욕 60 0.60.72 0.75.27 0.42.31 0.6375 0.76.87 0.47.17

방문간호 20 0.86.30 0.38.69 0.95.83 0.8511 0.31.43 0.94.50

주야간보호 20 0.77.01 0.58.20 0.82.77 0.7458 0.54.55 0.81.34

Figure 3.2–Figure 3.3과 같다. 방문요양의 경우, 방밖으로 나오기가 부분도움이거나 완전도움인 경우,

또는방밖으로나오기가완전자립이고, 의미없거나부적절한행동을하지않고, 약챙겨먹기가완전자립

인 경우 방문요양을 권고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목욕은 방밖으로 나오기가 완전자립

이고,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고 시력상태가 정상이며, 길을 잃지 않고, 몸단장하기가 완

전도움인 경우 권고 받을 확률이 높았다. 방문간호는 욕창간호가 필요하고, 도뇨관리는 없으며, 장루간

호를 받고 있는 경우 권고 받을 확률이 높았고, 주야간보호는 방밖으로 나오기가 완전자립이고 의미 없

거나부적절한행동을하는경우였다.

3.4. 표준급여모형의 타당성 평가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통계량이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용 데이터
와 평가용 데이터 각각에 대해 정분류율과 민감도 그리고 특이도룰 통해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정

분류율과 민감도, 특이도가 높을수록 좋은 모형이지만 실제 어떠한 모형도 세 통계량을 모두 높게 하는

분류 임계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Kang, 1999). 따라서 이 세 통계량 중 어느 하나가 지나치게 크거나

지나치게 작지 않은 임계치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각 모형별로 임계치에 따라 구한 정분류율,

민감도, 특이도를 정분류도표(correct classification charts)에 나타내어 적정 분류 기준 값을 선정하였

다. 표준급여모형에 대해 적정 분류 기준 값에 대한 학습용 데이터와 평가용 데이터의 정분류율, 민감

도, 특이도를 살펴보면 Table 3.1과 같다. 표준급여모형 1단계인 시설과 재가급여 분류 모형은 정분류

율 78,18%, 민감도 77.04%, 특이도 79.47%로매우좋은성능을보였다. 표준급여모형 2단계인세부재

가급여 종류별 모형을 살펴보면, 방문요양 권고모형의 경우, 분석 자료의 임계치 90일 때 정분류율, 민

감도, 특이도가 적정 값을 나타냈고, 이때 평가용 자료의 정분류율은 74.79%, 민감도 78.25%, 특이도

57.50%로 좋은 성능을 보였다. 방문목욕은 임계치 60에서 정분류율 63.75%, 민감도 76.87%, 특이도

47.17%로 모두 적정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방문간호의 경우, 임계치 20에서 정분류율과 특이도는 각각

85.11%과 94.50%로 높게 나타났지만, 민감도는 31.43%로 낮게 나타났다. 주야간보호는 임계치 20에

서정분류율 74.58%, 민감도 54.55%, 특이도 81.34%로적정한수준을나타내었다.

3.5. 표준급여모형 시범 적용 결과

본연구에서개발한표준급여모형을 2009년 4월 15일부터 2009년 7월 1일까지등급판정을완료한등급

내(1 ∼ 3등급) 판정자 251,583명에 시범 적용해보았다. 그 결과, 표준급여모형 1단계를 통해 시설급여

를권고받은대상자는전체의 52.5%안 132,187명이었다. 표준급여모형 1단계에서재가급여를권고받
은 119,396명을 대상으로 표준급여모형 2단계인 세부 재가급여 모형별로 급여종류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권고율이 방문요양 73.8%, 방문목욕 69.2%, 방문간호 3.9%, 주야간보호 26.2%다. 재가급여 조합

별로 살펴보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권고 받은 대상자의 재가급여 권고자의 65.1%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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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Distribution of specific services after applying the model

단계
구분 N %

전체 251,583

표준급여모형 1
시설 132,187 52.5

재가 119,396 47.5

표준급여모형 21)

방문요양 88,138 73.8

방문목욕 82,650 69.2

주야간보호 31,258 26.2

방문간호 4,665 3.9

재가급여 조합2)

조합1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77,721 65.1

조합2 : 주야간보호 29,572 24.8

조합3 : 방문요양 6,362 5.3

조합4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3,819 3.2

조합5 :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 1,076 0.9

조합6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576 0.5

조합7 : 방문요양 + 방문간호 236 0.2

조합8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34 0.0

1) 표준급여모형 1단계에서 재가급여를 권고 받은 119,396명 대상

2) 표준급여모형 2단계에서 권고 받은 재가급여의 조합

고, 주야간보호의 권고비율이 24.8%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나머지 10.1%는 방문요양이 5.3%, 방문

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같이권고받은사람이 3.2%를차지하였다(Table 3.2).

4. 결론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표준이용계획서 작성자 간 전공과
개인의성향에따른급여계획의편차발생문제, 표준이용계획에수급자의기능및건강상태반영이미흡

하다는 문제를 통계학적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해소하고자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표준급여
모형은 Han 등 (2009)이 개발한 모형이 갖고 있는 한계점인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른 적정

급여계획을 담고 있는 자료의 부적정성과 재가급여 세부 종류별 알고리즘을 도출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

고자하였다는데에그의의가있다.

표준급여모형은 다양한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의사결정나무기법만을 활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기법은

배깅이나부스팅과같은앙상블모형에비해예측력이떨어지는단점이있으나, 표준급여모형이실제표

준이용계획서를 작성하는 225개 장기요양운영센터 현장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류나 예

측의과정을제시하여모형의결과를다른모형보다이해하기쉬운의사결정나무기법을활용하였다.

본연구는수급자의건강및기능상태에맞는최적의급여계획을도출하는표준급여모형을개발하였고,

이를 공단의 장기요양운영센터 직원들이 표준이용계획서 작성 시에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

가 있지만, 일부 권고모형에서 특이도와 민감도가 낮게 나타난 한계점을 갖는다. 방문목욕 권고모형의
경우, 다른 모형에 비해 특이도가 낮았고(47.14%), 방문간호는 민감도가 낮았다(38.69%). 방문목욕 모

형의 낮은 특이도는 방문목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를 권고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반해,

방문간호의 경우는 방문간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방문간호를 권고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문간

호의 경우 권고군의 비율이 너무 낮아 민감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분석과정에서 Elkan (2001)이 소

개한 비용이론을 적용하였으나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 연구자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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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위해참여한훈련된조사자들이다른급여에비해방문목욕과방문간호의필요여부에대한정확한

판단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표준급여모형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의 권고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지침개발과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을제공할필요가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표준급여모형은 표준이용계획서 작성 전문가가 작성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적
알고리즘을 통해 개발된 것으로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를 입력하면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를 고

려한 급여 종류가 자동으로 도출되도록 전산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공단의 장기요양운영센터 직원

은이를토대로수급자와가족의주거형태나희망급여, 지역사회자원현황등을고려하여최종적으로수

급자에게 필요한 적정 급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는 작성자마다 급여계획 수립시 중점을 두는 사항,

즉, 수급자의 기능, 주거환경, 또는 가족의 희망 등을 달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급여계획의 차이를

통계모형을통해일부해소할수있게한것이다. 이와같은관점에서통계적기법을활용한표준급여모
형의개발은표준이용계획서작성에객관성과과학성을확보할수있게하고, 이용지원업무의효율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향후 표준급여모형 도입에 따른 표준이용계획서 작성의 효율성, 객관
성확보등에대해평가하고, 모형의정확성을높이며의사결정나무기법의단점을보완하기위한다양한

데이터마이닝기법을적용하는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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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비용-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객관성
확보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사결정나무기법을 이용해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맞는 최적의 급여계획

을 도출하는 표준급여모형을 개발하였다. 타당도 높은 모형 개발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220개 장기요

양운영센터로부터 장기요양인정조사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경험이 풍부한 직원(본 연구에서는 ‘훈련된 조

사자’라고 함)을 추천받아 자료수집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들이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작성한 수급자 개인별 맞춤형 급여계획을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준급여모형은 1단계로 시설 또는 재

가 급여 권고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2단계로 재가급여를 권고했을 경우의 재가급여 세부 종류별 권고 여부를 결
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표준급여모형은 전산프로그램화 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수
급자에게 제공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객관성
확보와업무효율화가기대된다.

주요용어: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의사결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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